
일정한요건에 해당한다고인정될경우, 피폭자건강수첩을교부받을수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교부되는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요건① 히로시마의 ‘검은 비’를 맞았다

요건② 장애를 동반하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

◇ 장애를 동반하는 11종류의 특정 질병

（2022년 3월 1일 작성)

‘검은 비’를 맞으셨다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하십시오.

신청서 및 진단서 양식은 일본 대사관 등※에서 배부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설치된 일본국 정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대만은 재단법인 교류협회)

운용 개시일(2022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年４月１日から運用開始予定 2022년 4월 1일부터 운용 예정

① 조혈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재생불량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 등

⑦ 신장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만성 신장염, 만성 신부전 등

② 간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간경변 등

⑧ 수정체 혼탁으로 인한 시각 기능 장애가 동반되
는 질병

백내장
③ 세포 증식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악성 신생물 등

④ 내분비선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⑨ 호흡기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폐기종, 만성 간질성 폐렴, 폐섬유증 등

⑤ 뇌혈관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 등

⑩ 운동기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변형성 관절증, 변형성 척추증 등

⑥ 순환기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고혈압성 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질환 등

⑪ 궤양으로 인한 소화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히로시마의 ‘검은 비’를 맞았다면

백내장 수술 이력이 있을 경우(안구 내 렌즈
삽입) 백내장에 걸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검은 비’를 맞은 장소와 시간대 , 강우 및 생활 상황 등이

2021년 7월 히로시마 ‘검은 비‘ 소송 판결을 받은 원고와 같은

정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히로시마의 ‘검은 비’를 맞은 사실에 관한

서류(거주지 및 학교 또는 근무처를 알 수 있는 것 등)를

제출받은 후,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 가족으로부터 ‘검은 비’를 맞았다고 들은 기억은 있으나

자신이 실제로 ‘검은 비’를 맞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수첩 교부 대상의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뒷면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 장애를 동반하는 11종류의 특정 질병 중 어느 하나를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를 동반하는 특정 질병(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 영향과 관계없음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을 앓고 있는지 제출하신 진단서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히로시마의 ‘검은 비’～

히로시마 원폭전재지(原爆戦災誌)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검은 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검은 비)

피폭 당일은 종일 거대한 탑 모양의
적란운이 발달했다 . 먹구름은 폭발 후
20분 내지 30분부터 조금씩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 시 경 사 이 에 는 ‘ 소 나 기 현 상 ’ 을
일으켰다.

소나기는 시 중심부에서는 약하게 ,
서부(고이 , 다카스 방면)와 북부(가베
방면)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졌다.

1945년 8월 6일에 내린



신청
접수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설치된 일본 대사관 등에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합니다. 접수한 신청 서류는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내에서
‘검은 비’를 맞았다면 히로시마시)으로 발송됩니다.

・대사관 등에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운용 개시일(2022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면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 및 문의처

교 부 절 차

결과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내에서 ‘검은 비’를 맞았다면 히로시마시)

은 대사관 등을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며,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합니다.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쳤다면 운용 개시일(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심사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내에서 ‘검은 비’를 맞았다면 히로시마시)

은 신청한 내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은 비’를 맞은 사실에 관한 서류(거주지 및 학교 또는 근무처를 알 수 있는 것 등)
・진단서(건강관리수당용)（장애가 동반하는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건강관리수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백내장 수술 이력(안구 내 렌즈 삽입)만 있는 경우는 제외)을 앓고 계신

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 심사를 실시합니다(심사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2년 4월 말일까지 수당 신청을 마쳤을 경우 2022년 5월분 수당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시 건강관리수당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했다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창구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설치된 일본 대사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 후,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내에서 검은 비를 맞았다면 히로시마시)으로 발송됩니다.

■ 문의처

현재 히로시마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검은 비’를 맞았을 경우 ➣

히로시마시(원폭피해대책부 원호과)

E-mail：gentaiengo@city.hiroshima.lg.jp ℡： +81-82-504-2193

그 외의 경우 ➣ 히로시마현(피폭자지원과)

E-mail：fuhibakusya@pref.hiroshima.lg.jp ℡： +81-82-51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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